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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이슈 】

소비자보 를 한 보험 고 규 의 개  향 

                                     

   

               안철경 연 원    

민 연 원

□ 보험시 에 는 신판매, TV 쇼핑 등 비 채널   고 

규제  필  본격적  각  시 함.  

o 보험 고는  특   업과 비 할  고 과 내 에 한 규제가 

가피하고, 규제  정 는 강할  에 없 만, 행 규제  정 에 하여는 과

규제라는 논란  제 어 .   

□ 행 보험 고규제는 고 본래  능 억제, 보험 고심 원    

심   한계, 그 고 역간 고 제  평  문제 등  적 .

o 과 한 고 규제는 보험 고  본래  능  제한함  업  팅 동

 억제하여 비  생  감 시   .

o 규제  해 생보  보 고심 원  각  함  적 

 약하고, 고심  평  저해   . 

o 고규제 시   규제 과 비 할  제  나  하

여 역간 평  문제가 .

□ 향  보험 고 규제정책  고  능  고 한 균 적 정책, 비  

역량제고,  고심 원  개편  역간 규제 평  

제고  검 할 필 가 .

o 본 향  과 허 고 등  규제  고  능  고 한 균 적 규제정책  

필 하 , 식  전규제 강 보다는  등  한 비  역량 제고  심  

 해 보험  특  고 한 고 평가  

o  고심 원 는 적 는  고심 원  개편하여 

업    고심  평 공정  제고할   하

, 적  보험  고심 업무  합 하는 안  검   

o 아 러 고규제  시 평  차원에  동 한  규제하는 것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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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검 경 

□ 고는 생  비  연결시 주는 가  근본적 고  본 적  커뮤니

 단  고규제  근본적  적  비   또는 편  존 하

고 보 하  한 것 ,  해 필 에 라 능할   보 하  

한 것
1)
.

□ 보험시 에  고규제  필  각하게  계 는 신판매( 하 「TM」), 

TV 쇼핑 등 고  한 보험판매( 하「 랑 」) 등 비 채널  

 시 한 2005년  . 

o 동차보험 판(2001), 랑 (2003), 넷, 접 편(DM : Direct Mail) 

등  비  매체  보험판매 단(Platform)  하  들 채널

 판매  촉 하  해 고  하는 경향  가

o 특  랑 가  과   허 고  해 비  피해  보험

에 한 정적 식   것  하여 보험 고  한 폭적  규제 

강 가 루어 는 추
2)

□ 보험  특  해  고  비 할  고 과 내 에 한 규제

가 가피하고, 규제  정 는 강할  에 없는 것  정 만, 그 규제

 정 에 하여는 과 규제라는 논란  제 어 .   

o 보험   나 비 는 달  전문가  향  절 적 고 정보  

비  높 . 

o 라  고  한 정보제공  루어 라  비  합 적 택  어 고 

 택  곡시  가능  , 나 비  생 , 건강 그 고 미

래 에 결 다는 특  .

o 에 감 당  전판매, 과 고 등  비  보 하  해 보

험 고 규제  비 보  한 한 정책  식 

□ 본고에 는 러한 내 보험 고  규제 과 문제점  펴보고 비 보

 한 보험규제  개 향  제시하고  함. 

1) , 「과 고  득 과  제3  과」, 『언 과학연 』, 2010, p.404.

2) 보험 고 규제  주  천  < 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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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 고 규제  

□ 보험 고는 판매 고  미  고   판매 고는 다시 고  판

매 ( 쇼핑 )  . 

o 고는 주  보험  정보  특정 다   고  보하는 행

, 판매 는 쇼핑 가 TV매체  해 보험  판매하는 행 고, 미

 고는 에 한 정보  미  등 브랜드  높  한 고 .

□ 고는 공적규제  규제  는 , 공적규제는 「 시 고  공정

에 한 ( 하 시 고 )」   하고 각각 해당 업  또는 하

규정에  규제하 , 규제는 고심 업무  심   에  함.  

o 역  고규제 체제  보  보험과 투 업  경  각각 보험업 과 본

시 , 행업  경  행  하 규정에  규제하 , 규제  보험

나 투  행 에 비해 엄격하게 .

o 는 행보다는 보험 또는 투  비 보  취약한 조

 가 고  문 .   

o 규제는 보험과 투 업  경  각각 에  고심 업무  행하 , 

행업  경 는 규제  행하  않 .  

  

근거규정 주 내

보험

보험업  (제95조 4)

감 규정 

(제4-35조 2) 

보험  고 시 항  항   규정함.

특  액보험 고는 매   규제

① 보험  내  하고 공정하게 전달

② 보험 고시 항 규정 

③ 보험 고시 항 등  하게 규정함

행
행업 감 업무 

시행 (78조)

고게 적 또는 고시간 제약  필 공시 항  전  

시할  없  경 는  또는 전  생략할  . 

본시  

(제57조)

투 고 시 항  항 규제

투 업  ,  내 , 투 에  험 등  

드시 시. 실보전 또는 보  하는 시  

<  1> 역  고규제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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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규제 규제 근거

보험
판매 고

생   해보험  
전심

보험업감 규정

쇼핑 심

투  고 투 전심 투 업 규정

  드 없 없 없

<  2> 역   고 규제  

□ 보험시 에  고  규 하고 는 는 「 시 고 」,「 비 본 」 

등  , 보험 고  내    등에 한 체적  규제는 특

 보험업 에  규제함.

o 개정 보험업 (제95조 4)
3)

 「 시  공정 에 한 」  적  적

하 , 보험계약  특 에 합하  보험  고 시 필 포함 항
4)
  

항
5)
 등  규제함.

o 또한 개정 보험업
6)
  보험업감 규정(제4-35조  2)

7)
 근거  생 보험

  해보험 가 「생 보험( 해보험) 고 전에 한 규정」  해 

고심  규제업무  행 

규 주 내

시․ 고  공정  에 

한 

제3조: 당한 시 또는 당한 고행  

제4조: 정보  고시  합공고

특
보험업

(제95조 4)

① 보험  내  하고 공정하게 전달

② 보험 고시 항

③ 보험 고시 항

규제

생 보험( 해보험) 고․

전에

한 규정

① 총 : 정  등       ② 고  심   절차

③ 고심 원 : 실무 원  등  

④ 항: 경고문 , 필 안내 항 등

⑤ 행     ⑥ 제 조 : 제 조 , 제  등

<  3> 보험 고 규제 체제

3) 2010.7.23 신 , 2011.1.24 시행 정

4) 계약전 ․약  어 볼 것  하는 내 , 존 계약 해   신규 계약 체결 시 보험  거절  보험료  

가능  등 

5) 보험료가 저 한 것  해하게 하는 행  등

6) 제95조 4 ⑥ 보험 는 필 하  보험  또는 보험  집에 종 하는  고물  미  제출 아 보험  등  

고가   정한 고  는  할  다.

7) 제4-35조 2( 고  내 제)③ 는 보험  고  하여 보험 가 하여야 할 고  정할  , 

보험  전에 고물  제출 아 심 할  다.<2005.12.29.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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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 내 고심 원 는 실 적  고  심   제 업무 등  행하

, 보험 는 고  경  전심 , 판매 ( 쇼핑)  전심 ( 액보

험  연계  보험)   심 (  보험 )  게 .    

o 보험 고심    보 , 2009년  심 건 는 생 보험 1,707건, 

해보험 1,330건, 총 3,037 건  고심  시 한 2006년(1,223건)에 비해 

2.5  가

 2006 2007 2008 2009 2010.5

생

보험

고 688 1,191 1,460 1,441 1,238

쇼핑판매 221 405 295 266 128

계 909 1,596 1,755 1,707 1,366

해

보험

고 237 718 774 1,004 2,438

쇼핑판매 77 289 283 326 190

계 314 1,007 1,057 1,330 2,628

<  4> 보험 고 심  
(단 : 건)

     주: 2010년 실적  2010.1월~5월 . 

      료: 생 보험 , 해보험

 

o 고심  결과 규정  한 제  과  보  2006년  2010년 

5월  생 보험 2.3억원, 해보험 1.5억원  과 건당 각각 1,215만원과 

546만원 .

생 보험 해보험

과건 과 액 과건 과 액

2006 1 3,000 - -

2007 11 15,000 5 2,500

2008 4 2,100 2 2,200

2009 1 1,500 8 7,500

2010.5 2 1,500 13 3,100

합계 19 23,100 28 15,300

<  5> 제  과
(단 : 건, 만원)

      료: 생 보험 ․ 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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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험 고 규제  문제점 

   가. 고규제 정책 

□ 정책당  또는 규제  적  고규제(심 ) 강  과 고 또는 

비  압 하는 고는  개 고 에  하고 여전  고가 

전판매 등 비  피해  원  제공하는 주   식

o 비  피해  나 내는  하나  전판매  랑 , TM 등 고  

하는 매체에  높게 나 나 보험 업  신 에 악 향  미 는 것  

평가 .  

계
개

점

점 보험

랑 TM 쇼핑 복합 다 트

생 보험 1.31 1.08 0.41 8.08 5.03 2.91 4.57 5.43 

해보험 0.31 0.31 0.43 3.70 4.02 0.91 0.26 2.12

<  6> 판매채널  전판매

(단 : %)

    주: FY'09 .

     료: 각  취합 료 

o 과 고는 업 간 공정한 경  해하고, 비  만 함  당

한 득  취하 는 단  문에 철저  걸러 는 것  하 만, 단

나  규정  강 한다 해  고  본 적   허 나 과  여겨

는  전  제거하 에는 한계가 . 

□ 최근 당  허 과 고  한 민들  피해  하  해 고규제  

폭 강 하는 조  취하 , 규제  능적  나 날 것  .  

o 엄격한 고규제는 전판매  감   감  편  제고하는  정

적 능  행할  다고 평가 .  

o 라  단 적  보험 는 매출감 가 가피 하겠 만 극적  보험

비  보  해 보험 업  신  제고에 여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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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적  강 는 규제  해 보험 고  본래  능  나 게 

제한함  업 간 보험 팅 동  과 하게 억제하여  비  

생  감 시  가능  .

o  보험 고규제가 적   하는 경  보험 고시    

한 보험 업  축 거나  판매채널  무    다는 점  고 해

야 함.

o 특  고  역할  한 비  판매  는  보험  

경  채널   제한하는 접적  격   뿐만 아니라 비 채널  

하는 비  편  제고에  정적 향  초래  가 .

   나. 보험 고심 제   

□ 보험 고심 원 가 민간 에 해 에 라 적  낮  

  보험   약 는 문제가 야   .  

o 고심  주체가 미  경  보험감 청 고 내 료 고  경  보건복

에게 전심 한  여하고,  료  단체에 하여 함. 

o 또한 동 원 가 보험  원  하는 단체내에  심  

 보험   저해  가능  .

□ 보험 고심 원 가 생 보험  해보험  각각 고심 절차가 에 

라 고심  평  저해  가 . 

o 러한 문제는 료 고 전심 제 에  나 나는 문제
8)
, 보험 비  보  

뿐만 아니라 생보  보  평  에  문제가 제   .  

o  들 , 내 보험 고  심 판정  생 보험  적격/ 적격/조건

적격  3단계, 해보험  적격/ 적격 2단계  , 에 라 

고  적격  2006년에  2010년 5월  생 보험 1.7%, 해보험 

23.4%  차  보 .  

8) 료 고  경  한 , 한 과 , 한한 에  각각 하에 료 고심 원  하여 전심

업무  행한다( 료  시행  제28조). 그러나 동 시행  제4항 제1 에 는 무적  각 역간 차하여 심 원에 

포함  하 는 , 는 각 료 고심 원 가 3개    에 라 야   는 역간 갈등  해 하

고, 심  평 과  제고하  함 다. 그럼에  하고 정 는 적  합심   하고 

나 료  단체간  견  추  한 실정 다. 곽 , 「 료 고  료  개정과정  문제점과 료 고 

전심 제  등  개 안」, 『 과 정책연 』, 한 정책연 , 2010, pp.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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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보험 해보험

적격 조건  적격 적격

건 비 건 비 건 비

2006 20 2.9 323 46.9 3 1.3 

2007 15 1.3 762 64.0 78 10.9 

2008 4 0.3 862 59.0 103 13.3 

2009 10 0.7 926 64.3 162 16.1 

2010.5 51 4.1 897 72.5 866 35.5 

합계 100 1.7 3,770 62.6 1,212 23.4 

<  7> 고심  결과 적격 
(단 : 건, %)

 

    주: 2007년 10월 전 는  심 나 그 에는 전심  전 . 

    료: 생 보험 ․ 해보험   

o 쇼핑 판매  경  고  찬가  생 보험과 해보험  규정

 한 결과  보 고 는 , 는 보험  특 에 라 다  차

가 생할  겠 만 심 가 달라  나 났  가능  제할  없 . 

생 보험 해보험 합계

심  비 심 비 심 비

2006 221 24 10.9 77 0 0.0 298 24 8.1 

2007 405 54 13.3 289 11 3.8 694 65 9.4 

2008 295 23 7.8 283 5 1.8 578 28 4.8 

2009 266 21 7.9 326 20 6.1 592 41 6.9 

2010.5 128 22 17.2 190 26 13.7 318 48 15.1

합계 1,315 144 11.0 1,165 62 5.3 2,480 206 8.3 

<  8> 쇼핑 판매  규정  
(단 : 건,  %)

   료: 생 보험 ․ 해보험   

o 최근  규정개정  해  고심   한  나, 여

전  각 보험 역  심  과 심  엄격  달 할 가능  제할  

없 . 

   다. 간 규제  평  

□ 내 고 규제는 「 시 고 」  근거  하 만 또한 각 업  특  

하여  규제함  규제 시 제  평  한 문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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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고 규정  시, 보험업  해당보험계약 연간 보험료  100  50 

하에  과징 , 투 업  1년 하  징역 나 3천만원 하  , 행

업   정하는 매출액에 100  2  곱한 액  초과하  않는  

내에  과징  과 

보험 행 투

근거
시 고

보험업  개정안(제95조 4)

시 고

(제3조1항)

시 고

본시 (제57조)

내
해당보험계약 연간 보험료

 100  50 하  과징

매출액에 100  2  곱한 

액  초과하  않는  내  

과징

1년 하  징역 나 3천 

만원 하  

<  9> 업  고 시 항  시 제

   료: ․ 미 (2010), p.62.

4. 규제개  향 

   가. 비  보  편  고 한 고규제 정책  

□ 보험 고 규제는 비 보  한 과 허 고 등  규제  보험 고 능

 능  동시에   는 균 적 정책  .

o 고  주  적  적  비 들에게 업   알 고  에 

심  갖게 하  하는 것  특정  특  강조한  가

피하게 포함   .

o 물  과 고 문제  해결하  해 규제 강  당  정 나, 적  

규제 강 만  해결하는 것  비   보 에 역 과  초래할  다

는 점  고  

□ 보험 고 규제는 비  피해   한 규제 과 비    고

하여 고에 는 문 가 과 하게 극적 거나 실과 전  무 한 것  

아니라 , 어느 정  창  할  는 규제 정책  균 적 시각  필

o 보험 고는 청약  아니고 청약  단계 므  청약단계  규제 는 그 엄격

 할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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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험 고  해 비  채널   경  비  보험 접근  높   

고 특 , 저가  보  보험 나 단 , 공   등에 해  편

 보함  비  편  제고하는 것  가능

   나. 비  역량강  등  한 비 보  정책 

□ 보험 에 한 고규제 식  전규제 강 보다는 비  역량 강  

한 비 보  향  전 하는 것  람
9)
. 

o  하여 비  역량  강 하  함  규제보다는 비 가 

 신   보 하고 당한 고  피해  당하  않  

□ 복 한 보험  특  보험 고에 한 비  해 가능  존할 

에 없  문에 보험 고심 가  원 에 해    

 특  고 한 고평가  하는 등 고평가제  강 함.

o 고에 한 비  식  식(  들  보험 어에 한 비  

식)에 한 조   정책 향  정

o 고평가제  평가 항  정  평가 시 비  눈높 에 맞추고 아

러 과 고 집 등  간하여 비  또는 고주들  실무  

하  함.

   다.  합 고심   개편

□ 향  보험 고는 적  그  높아 고 한 정책적  제

 것  에 라  하  고심 원  적 는 

원  하   고심   검
10)

 

o 전  할하는 고심  하는 안  검 하 , 전 

  에 해 하는 것  비 적  경  고  특  

9) 병연, 『 비 보 제  주   개 안』, 2009, pp.29-30.

10) 료 고심 원  경  는  하고 나 적  합  필  제 고 다.  보건복

가 합심  추 하 는 고(2008년  정감 결과 시정  처 항에 한 처 결과보고  p.7.), 

2008년 에  정 에 합심   하 다(  보건복 원  2008년 정감 결과보고 , p.108). 그

러나  합심  에 하여 료  단체간  견  추  한 실정 다(곽 , p.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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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보험  적  고심  합 하는 안  검

o 판매 고  당  차 하는 실 보험 등 제3 야 보험, 저축 보험(생 보

험  해보험) 등에  생보  보   높 . 

□ 합심  할 경  보험    고심  평 공

정  제고 어 비 보 가 원 하게 루어    것  

o , 양 업간 심   러싼 갈등 나 특  하  하는 문

제 등  
11)

  

   라. 규제  시 제  평  고  

□ 고규제  시 간 과하는 과징  또는  규정 등에 하여는 

평  차원에  동 한  규제하는 것  필

o  에 라 규제하는 과  차 가 생할   것

나 규제차  한 득   에게 결 다  는 평  차

원뿐만 아니라 비  보 에  적합하  않

o 라  업  특 한  또는 경 경  제 하  평 에 합

 제     게 할 필 가 . KiRi

11) 보건복  경  내 적 는 합심  하 만,  시행에 하여 료 고 심  업무  결  각 단체

( , 과 , 한 )  하는  택하 다. 그러나 료  단체가 합심  할 경  그 

에 심 업무  할   근거( 료  시행  제24조)  함  합심   추 할 여 는 남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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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

조 항 정 내

보험  판매 고 

심  
2005.6 

｢보험 고・ 전에 한 규정｣  제정(보험 )하고 액보험 고에 하여 

규제 태  전 심  

보험  고심  

근거 
2005.12

보험업감 규정에 보험  고심  근거 

* 제4-35조  2

보험  판매 고 

가 드라  
2006.5

보험  「보험 고· 전에 한 규정」에 하여 과 고  해 고

시 필  안내 항  항 등  규정한 가 드라  

과  고문  

등 제  
2006.9

비  해․ 란  초래할  는 문제   경  과  고문

  제  하  보험  고심 능  강

보험  고  

비 보  강  안 

시행

2007.11
전 고심   든 보험  하는 등 고심 규제  강 하

고, 과 고에 한 감 ·제 근거  

보험 고 심  

폭 강
2009.12

과  고 등 보험 비  피해가 는 보험 고에 한 심   강   

제   향

보험  과 고 

감   제 근거  
2010.7

보험업 에 보험  판매 고시 항  항   규정하고, 시 

문책 등  행정조   과징  과 등  조  취할   함

<참고 료 1> 보험 고 규제 주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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